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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청소노동자, 

콘텐츠 모더레이터

청정하고 무해한 온라인 생활을 위해 일하는 ‘디

지털 청소노동자’가 있다. 이들은 모니터 스크린 

뒤에서 선정적·폭력적이거나 불법적이고 유해한 

콘텐츠를 치우는 일을 한다. 

콘텐츠 모더레이터(content moderator)라는 이

름의 직업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2018년 9월이

다. 페이스북에서 일하던 셀레나 스콜라(selena 

Scola) 씨가 회사를 상대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

애(PTSD)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했다. 페이스북은 소송에서 패소했고, 법원은 콘

텐츠 모더레이터 1만 4천 명에 모두 5천200만 달

러(당시 약 634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명

령했다.

페이스북 콘텐츠 모더레이터뿐만 아니다. 네이

트의 판을 비롯한 국내 웹사이트에서도 쉬지 않

고 일하는 콘텐츠 모더레이터가 존재한다. 올해

로 9년째 콘텐츠 모더레이터로 일하는 J 씨도 그

중 한 명이다. 그는 프리랜서로 도급계약을 맺고 

주 6일 하루 8~10시간 근무하며 사건 사고가 터

질 때면 하루 2천 건이 넘는 게시물을 점검한다. 

15분 이상 글이 밀리면 회사에서 메신저를 통해 

모니터링이 밀렸다며 경고한다. 주어진 시간 안에 

물량을 처리하지 못하면 추가 노동이 발생하지만, 

프리랜서 도급계약 탓에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은 

없다. 오히려 불가피하게 쉬어야 할 땐 대체근무

자를 구해 일을 부탁해야 했다.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열린 증

언대회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들의 

‘할말잇수다’”에 참여한 그는 “심지어 아이를 유

산한 날에도 모니터를 감시해야 했다”라며 “세 번

째 아이가 생기고 나서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없어 갓난아이를 안고 한 팔로 마우스를 조작하

며 일했다”라고 증언했다. 

감시와 통제의 체제 속 

‘가려진’ 그들의 존재감 

전 세계적으로 콘텐츠 모더레이터 시장은 2022년 

기준 약 6조 원(약 49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20년 이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콘

텐츠 모더레이터만 1만 5천 명, 유튜브에서도 1만 

명 이상이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T 전문가

들에 따르면 콘텐츠 모더레이터가 최근 3년간 3배 

이상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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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콘텐츠 모더레이터라는 직업의 이름만큼, 

일의 세계도 알려진 게 거의 없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이들의 존재를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다. 

이들의 존재는 ‘감시’ ‘통제’로 비추어져 플랫폼 

기업의 수익 기반이 되는 대중의 온라인 콘텐츠 

제공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모더레

이터(중재자)라는 단어가 풍기는 중립성에도 불

구하고 이들의 업무는 표현의 자유와는 대척점에 

서 있다. 

필수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노동이라는 측면에서 

콘텐츠 모더레이터는 청소노동자와 닮았다. 일할 

때는 유령처럼 보이지 않지만, 단 하루만 일손을 

멈추면 그 존재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뿐만 아니다. 청소노동자와 콘텐츠 모더레이터

는 ‘젠더화된 일자리’라는 측면도 유사하다. 청소

원과 환경미화원은 이미 잘 알려진 5대 여성 일자

리 중 하나다. 콘텐츠 모더레이터는 관련 통계는 

없지만 재택근무가 가능해 업계에서는 기혼 유

자녀 여성 고용 비중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추측

한다. 두 일자리 모두 여성 일자리가 대개 그렇듯,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기대어 유지된다.

불공정하게 적용되는 

국내 디지털 일자리의 노동환경    

콘텐츠 모더레이터와 국제적 노동 이슈는 주로 

산업보건 분야에서 발생한다. 미국뿐 아니라 케

냐의 페이스북 콘텐츠 모더레이터 200여 명도 현

지 용역업체와 원청을 상대로 극심한 정신적 트라

우마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이겼다.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 콘텐츠 모더레이터의 산업

재해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J 씨처럼 상당수가 

프리랜서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탓이다. 그래서 

국내에서 콘텐츠 모더레이터의 이슈는 노동자성 

인정으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이미 2022년 11월 

콘텐츠 모더레이터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봐

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온 상태다. 

SK커뮤니케이션즈의 ‘네이트판 서비스’ 모니터링 

업무를 하는 용역업체가 프리랜서 도급계약을 체

결하는 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노

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이다. 용역

업체는 콘텐츠 모더레이터가 지시에 따라 업무하

지 않고, 개인 PC를 사용하며 ‘업무장소’에 구속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특히 콘텐츠 모더레이터가 ‘자택이 아닌 

곳’에서 일하기 어려운 점에 주목했다. 용역업체

는 ‘해외 IP 접속과 잦은 IP 변경은 불가하니 반드

시 지정된 장소에서 업무 진행하라’는 가이드라

인을 두고 있었다.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위한 콘텐츠 모더레

이터의 싸움은 이제 출발선에 섰다. 디지털 일자리

에서 산업보건 전문가의 활동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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